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

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

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 (AK021)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 7. 10.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7. 17.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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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

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

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

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

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

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

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후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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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KOSPI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3년 7월 21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안정적 현금 흐름과 산업내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4 

1. 저평가 영역 기업  

: 트러스톤의 내부 리서치 조직의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저평가 기업군 선정  

   - 정성 분석 : 재무제표상 파악이 어려운 특징 분석(숨겨진 자회사 가치, 장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 부채의 실제가치등) 

  - 정량 분석 : 트러스톤 투자전략팀의 다각도 퀀트 스크리닝을 통한 분석 (단순 저 PBR(주가순자

산비율), 저 PER(주가수익비율), 자산가치 증가종목, 현금흐름 개선종목, 부채감소종

목 등을 분석) 

    2. 구조적 성장 가능 기업군 

       : 상표 충성도, 경영 관리,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선정 

    3. 지속적 주주환원이 가능한 기업 

         :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업 선정 

           - 연간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율 가능 기업군 

           - 미래 높은 주주환원이 예상되는 기업 선택 

* 비교지수 : KOSPI × 100%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

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

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요 운용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
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
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

기구해지

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
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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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주식

형)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으로

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

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의 수익률

에 상당하는 수익을 실현하기 원하는 투자자에

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단위 : 억원, 개 / 기준일 : 2015. 6. 30.) 

성명 
출생 

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송근용 1981년 

책임 
운용역 
(과장) 

8 684 

학력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경력 
08.09~10.09   웅진루카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0.09~12.01   토러스투자자문 주식운용 
12.01~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CFA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운용으로 주식운용 3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

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종류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4/01/25~ 
15/01/24     

밸류웨이펀드 13.27        
 

비교지수 -0.23  
    

A 11.65  
    

비교지수 -0.23  
    

Ae 12.04  
    

비교지수 -0.23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위험 

기대수익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4등급 

낮은 위험 

3등급 

중간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6 

C1 10.78  
    

비교지수 -0.23  
    

Ce 11.88  
    

비교지수 -0.23  
     

주 1) 비교지수 : KIS국고채 1~2년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Ⅱ. 매입ㆍ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펀드 

코드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AK022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이내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Ae AK210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이내 

C1 AK023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

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C2 AK024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C3 AK025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C4 AK026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 

Ce AK027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I AK028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

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 

- 

W AQ290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S B549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

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3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Cp B5494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없음 
Cp-E B5495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

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Cp2 B54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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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F B5497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 

S-P B5498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

되지 않는 수익증권 

- 

※ 미국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이 수익증권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

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 보수 
비용

(TER) 

합성 총
보수∙비용
(모투자 
신탁의 

총보수·비
용 포함) 

증권거래
비용 

 
 

A 0.720  0.700  0.015  0.015  0.002  1.452 1.458 0.951 

Ae 0.720  0.350  0.015  0.015  0.002 1.102 1.108 0.951 

C1 0.720  1.500  0.015  0.015  0.002 2.252 2.258 0.951 

C2 0.720  1.200  0.015  0.015  0.002 1.952 1.958 0.951 

C3 0.720  0.750  0.015  0.015  0.002 1.502 1.508 0.951 

C4 0.720  0.550  0.015  0.015  0.002 1.302 1.308 0.951 

Ce 0.720  0.500  0.015  0.015  0.002 1.252 1.258 0.951 

I 0.720  0.030  0.015  0.015  0.002 0.782 0.788 0.951 

W 0.720  0.000  0.015  0.015  0.002 0.752 0.758 0.951 

S 0.720  0.350  0.015  0.015  0.002 1.102 1.108 0.951 

Cp 0.720  0.720  0.015  0.015  0.002 1.472 1.478 0.951 

Cp-E 0.720  0.360  0.015  0.015  0.002 1.112 1.118 0.951 

Cp2 0.720  0.700  0.015  0.015  0.002 1.452 1.458 0.951 

Cp2-F 0.720  0.025  0.015  0.015  0.002 0.777 0.783 0.951 

S-P 0.720  0.280  0.015  0.015  0.002 1.032 1.038 0.95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

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

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7.25 ~ 2014.07.24] 

주 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

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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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

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7.25 ~ 2014.07.24] 

주 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

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모투자신탁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

다. [직전 회계연도 : 2013.07.25 ~ 2014.07.24]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1  569  909  1,8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52  571  912  1,875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5  409  672  1,4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66  411  675  1,429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6  613  918  1,78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37  615  921  1,787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1  409  708  1,5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32  411  711  1,562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257  446  9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3  259  450  1,001  

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247  429  95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0  249  433  965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361  625  1,3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16  363  628  1,386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481  830  1,81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55  482  831  1,816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7  364  630  1,3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17  366  634  1,398  

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473  817  1,78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53  475  820  1,793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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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ㆍ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

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

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2-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255  444  9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82  257  447  995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8  338  586  1,2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09  340  589  1,303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

세 됨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

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

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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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

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세액공제(2015.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ㆍ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

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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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D+2 
    
    

 자금납입                   수익증권 매입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대금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대금 지급 

  

D        D+1      D+2       D+3 
     
     

 환매청구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Ⅳ. 요약 재무재표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반기) 

(2015.01.24) 
제 1 기 

(2014.07.24) 
  

운용자산 257,730,039,319  147,387,287,046  
 

  유가증권 256,271,556,060  146,096,417,889  
 

  현금 및 예치금 514,083,259  95,329,157  
 

  기타 운용자산 944,400,000  1,195,540,000  
 

기타자산 672,791,378  609,594,308  
 

자산총계 258,402,830,697  147,996,881,354  
 

기타부채 1,715,004,136  28,380,137,195  
 

부채총계 1,715,004,136  28,380,137,195  
 

원본 269,329,211,492  119,616,744,159  
 

이익조정금 -12,641,384,931  -  
 

자본총계 256,687,826,561  119,616,744,159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반기) 

 (14.07.25~15.01.24) 
제 1 기 

 (13.07.25~14.07.24)  

운용수익 -18,307,853,600  10,785,430,578  
 

  이자수익 17,300,361  8,970,740  
 

  매매/평가차익(손) -18,365,788,892  10,762,840,809  
 

  기타수익 40,634,931  13,61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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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비용 1,870,661,790  623,814,292  
 

  관련회사보수 1,866,912,293  621,915,183  
 

  매매수수료 211,118  79,079  
 

  기타비용 3,538,379  1,820,030  
 

당기순이익 -20,178,515,390  10,161,616,286  
 

매매회전율 90 228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